
- 1 -

부 산 고 등 법 원

제 2행 정 부

결

사       건 2013 3221 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 등  

원고, 항소인 별지 ‘원고 목 ’ 재  같다. 

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A

원고들 보조참가인   별지 ‘원고들 보조참가인 목 ‘ 재  같다. 

원고들 보조참가인 1 내지 21 소송 리인 법 법인 A  

                    원고들 보조참가인 22 내지 33 소송 리인 변 사 B 

피고, 피항소인 1. 연2구역주택재개 사업조합

   부산 남구 연동 1766-7 주원  2  

                       자 조합장 C 

                       소송 리인 법 법인 D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법인 E 

                    2. 부산 역시 남구청장 

                       소송 행자 F 

1 심 결 부산지 법원 2013. 11. 22. 고 2013구합254 결 

변  종 결 2015. 3. 4.

 결  고 2015. 4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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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문

1. 원고들  피고들에 한 항소를 모  각한다.

2. 다만, 피고 연2구역주택재개 사업조합이 2013. 4. 4. 피고 부산 역시 남구

청장 부  인가  리처분계획변경  법하다.

3. 원고들과 피고 연2구역주택재개 사업조합 사이에 생  소송 용  1/2  

원고들이, 나 지는 피고 연2구역주택재개 사업조합이 각 부담하고, 원고들

 피고 부산 역시 남구청장에 한 항소 용  원고들이 부담하고, 보조참가  인

한 소송 용  원고들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항소취지

1심 결  취소한다. 피고 연2구역주택재개 사업조합(이하 ‘피고 조합’이라

고 한다)이 2012. 10. 19. 피고 부산 역시 남구청장(이하 ‘피고 구청장’이라고 한다)

부  인가  사업시행계획변경, 피고 구청장이 2012. 10. 19. 피고 조합에게 한 사

업시행변경인가처분, 피고 조합이 2013. 4. 4. 피고 구청장 부  인가  리처분

계획변경, 피고 구청장이 2013. 4. 4. 피고 조합에게 한 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  

모  취소한다.

이 유

1. 기 사실 

  가. 당사자  지  

    피고 조합  부산 남구 연동 1595 일원 165,070㎡(이하 “이 사건 사업구역”)에



- 3 -

 주택재개 사업  시행하  하여 립  주택재개  사업조합이고, 원고들  

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 자들이다. 

  나. 구역 지 ,  사업시행계획  리처분계획과 그   소송  경과

    1) 부산 역시장  2005. 6. 15. 부산 역시 고시 2005-166  이 사건 사업구

역에 하여 구역 지  고시하 다.

    2) 피고 조합  2005. 11. 16. 피고 구청장 부  립인가를 았는데, 당시 조

합 립동 에 한 계개요는 2,823 , 사업 는 5,087억 원이었다. 

    3) 피고 조합  2007. 8. 16. 피고 구청장 부  사업시행계획(이하 “  사업

시행계획”)  인가 았고, 그 사업시행계획  2007. 8. 22. 부산 역시 남구 고시 

2007-39  고시 었다. 

    4) 피고 조합  2009. 7. 16. 조합원들에게 감 평가법인과 경일감 평가법인

이 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  감 한 액  산 평균액  종 자산평가액

 통보한 다  분양공고  분양신청 차를 거쳐 2010. 5. 10. 피고 구청장 부

 리처분계획(이하 “  리처분계획”)  인가 았다. 

    5) 일부 조합원들이 2009. 12. 18. 피고 조합  상   사업시행계획  효 

  리처분계획  취소를 구하는 소(부산지 법원 2009구합6071)를 하 고, 

 법원  2011. 5. 13. 『  사업시행계획  경우 피고 조합 추진 원회 립 후

 징구  사업시행에 한 동 는 사업시행계획이 작  에 출 어 법한 

동  볼  없어 이를 외하면 족 에 미달하여 효이고,  법한 동  

보 라도 사업내용이 실질  변경 었 므  조합원 2/3 이상  동 를 아야 함

에도 불구하고 가  족  요건 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효이며, 이에 라  



- 4 -

리처분계획 역시 효이다』라는 이  원고 승소 결  고하 다.  결에 

하여 피고 조합이 항소(이 법원 2011 2040)하 나 항소가 각 었고, 다시 피고 

조합이 상고( 법원 2011 30199)하 는데, 법원  2013. 11. 28. 『  사업시행계

획  주요 부분이 실질  변경 었고 변경  사업시행계획에 한 인가처분  

효를  분양공고  분양신청 차, 분양신청 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한 용

차, 리처분계획  립  그에 한 인가 등 후속행 가 있었 , 변경인가  

리처분계획이  리처분계획  주요 부분  실질  변경하는 내용  새

운 리처분계획에 해당한다면  사업시행계획  리처분계획이  이상 그 효

인 는 취소를 구할 법 상 이익  잃게 었는지 여부 등  새롭게 보아야 할 

필요가 있다』는 이   항소심 결  송하 다. 그에 라  법원 결

 송심(이 법원 2013 3238)에  이 법원  2014. 6. 11.『아래 다.항과 같이 

변경인가  리처분계획   리처분계획  주요 부분  실질  변경하는 

내용  새 운 리처분계획에 해당하므   사업시행계획  리처분계획  

효 인 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 상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』는 결  고하

고,  결  2014. 7. 1. 었다. 

    6) 한편, 피고 구청장  2011. 5. 26. 피고 조합에 하여 사업 간  사업시행(변

경)인가일 부  4 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여 2011. 6. 1. 이를 고시하 고, 

부산 역시장  2011. 6. 8. 부산 역시 고시 2011-213  량에 한 경미한 면

 감소 등  이  구역 변경지  고시하 다. 

  다.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리처분계획 

    1) 피고 조합   소송계속 인 2011. 11. 26. 임시 회(이하 “이 사건 회”)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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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역  사업시행계획  사건 사업시행계획

시행 적 164,325.01㎡ 164,280.00㎡

적 130,695.91㎡ 130,694.90㎡

건 적 18,649.005㎡ 21,499.89㎡

건 연 적 505,607.145㎡ 507,960.89㎡

건폐 14.27% 16.45%

적 260.07% 266.87%

주차  수 4,041 3,714

수 하 5  상 32  (98m) 하 5  상 35  (112m)

건물동수 
31동

( 양 27동,  4동) 

30동

( 양 27동,  3동)

계획 수

2,850

{ 양 2,603 (  등  

723 , 양 1,852 , 

보 시  28 ),  247 }

3,149  

{ 양 2,881 (  등  

987 , 양 1,863 , 

보 시  31 ),  268 }

주택평형

16평형 : 72 ( )

24평형 : 599

( 양 428 ,  175 )

32평형 : 1,189  

43평형 : 760   

56평형 : 230  

18평형 : 138 ( ) 

22평형 : 130 ( )

25평형: 516  

34평형 : 1,634  

40평형 : 495

46평형 : 236  

사업비 5,500억 원 8,537억 원

사업시행 간 
사업시행 가 (2007. 8. 16.)

 4년

사업시행 경 가 (2012. 10. 19.)

 4년 

개 하여 아래  같  사업시행계획변경에 하여 조합원 1,241명 가운데 면결

 출자 712명, 직 참 자 208명 합계 920명  888명  동 를 얻어 결하 고

(이하  변경  사업시행계획  “이 사건 사업시행계획”), 피고 구청장  2012. 10. 

19. 피고 조합에 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같  

달 24. 부산 역시 남구 고시 2012-120  이를 고시하 다.  사업시행계획  

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주요 내용  아래  같다. 

    2) 피고 조합  2012. 10. 25. 조합원들에게 간  2012. 10. 25.부  2012. 11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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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역  처 계획  사건 처 계획

건 물  

건 시   
 사업시행계획과 같  내 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같  내  

평가액 또는 

산액 

시행 전 195,883,740,745원

시행 후 940,108,978,000원

시행 전 196,170,087,010원

시행 후 972,224,290,000원 

 
 사업비 814,730,370,000원

수 산액 943,677,039,000원 

 사업비 805,561,000,000원

수 산액 972,224,290,000원 

비 115.37% 115.04%

양신청 수 735 1,016

23. 지  하여 분양신청(이하 “이 사건 분양신청”)  통지하 는데, ‘개략 인 부담  

내역’에  ① 단 별 평균분양가  조합원 분양 가액, ② 근린생 시  별 

분양 가액, ③ 추   : 약 115%(조합원 권리가액 = 조합원 종 자산평가액 

× ), ④ 조합원 분양시 개략 인 부담  내역( 시), ⑤ 조합원 청산시 도시 

 주거 경 법(이하 “도시 법”) 47조 규 에 라 청산 상자는 종 자

산평가액  청산 어진다는 내용이 포함 어 있었다. 

    3) 피고 조합  2013. 1. 26. 개  회에  아래  같이 변경  리처분계

획(이하 “이 사건 리처분계획”)에 하여 조합원 1,241명 가운데 분양  신청하지 않

 조합원  외한 994명  954명이 참 하여 918명  동 를 얻어 결하 는데, 

이 사건 리처분계획 2조 1항에는 “종  토지 는 건축  가격산  

감 평가법인과 경일감 평가법인이 사업시행인가  고시가 있  날   평가

한 액  산 평균한 액  한다”라고 재 어 있었다.  리처분계획  이 

사건 리처분계획  주요 내용  아래  같다. 

    

    4) 피고 구청장  2013. 4. 4. 이 사건 리처분계획  인가하고 2013. 4. 10. 부산

역시 남구 고시 2013-40  이를 고시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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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인 근거】다  없는 사실, 갑 1 내지 12, 14, 15, 22 증, 가 1 내지 6, 9, 

12 증, 나 1, 2, 4, 6, 7 증(가지번  있는 것  각 가지번  포함)  각 재, 

1심 증인 G  일부 증언, 변  체  취지 

2. 피고 조합의 본안  항변 및 소의 법 여부에 한 판단 

  가.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 취소청구 부분 

    피고 조합 ,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 취소사  주장하는 사

들  인가처분  고 한 하자에 한 것이 아니므  이 사건 소   인가처분  

취소를 구하는 부분  부 법하다고 주장한다.

  살피건 , 이 부분 소는 피고 조합에 한 소가 아니라 피고 구청장에 한 것이므

 피고 조합이 그에 하여 본안  항변  할 소송법상 지 에 있지 않  뿐 아니

라, 직권  보 라도 원고들  본행  하자를 내 워  인가처분  취소를 

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 별도  사  인가처분  고 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 므

, 이 부분에 한 피고 조합  본안  항변  이  없다. 

  나. 이 사건 리처분계획  취소청구 부분

    피고 조합 , 이 사건 리처분계획이 조합 회  결   날  2013. 1. 

26.이며, 한편 피고 조합이 2012. 10. 25.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분양신청  통지하

는 , 원고들  이 사건 청구  종 자산평가액  시  다 는 쟁 에 한 부

분(즉, 이 사건 리처분계획  취소청구 부분  해한다) , 원고들이 피고 조합

부  이 사건 분양신청 통지를 하는 시 에는 어도 종 자산평가액   시

이 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이라는 사실  알게 었다고 할 것이므 , 이 사건 

리처분계획  취소청구 부분  그 부  90일이 경과한 뒤에 어 부 법하다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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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장한다.

  살피건 , 도시 법 규 에 한 리처분계획  그에 한 인가처분과는 별개  

항고소송  상이 는 행 처분이므 ( 법원 2001. 12. 11. 고 2001 7541 결), 

그 소 간  산 이 는 ‘처분이 있었  안 날’ 한 인가처분  경우  같다고 

보 는 어 운 면도 있 는 하나, 리처분계획  그에 한 인가처분이 있  이

에는 조합원 등 이해 계인들에 하여 아 런 법 상  효과를 미 지 아니하고, 이

후 인가처분이 있게 면 한 효  생하게 나 만약 인가를 지 못하게 면 

당 부  리처분계획  함이 없었  것과 마찬가지  결 에 이르게 다는 에

, 재개 조합  회  결  등  일  리처분계획이 ‘ 립’  것  볼  있

다 하 라도, 그것이 한 법 상  효  가지는 행 처분  ‘ ’ 는 것  그

에 한 인가처분이 있  라고 이 상당하다. 한 리처분계획  취소를 구하는 

소송에 있어 소 간  산  피고 조합  주장처럼 이 사건 분양신청  통지일 

는 재개 조합 회  결일 등  보게 다면, 이해 계인들  권리구  회

를 사실상 탈하는 결 에 이르게   에 없다. 즉 앞  본 것처럼 리처분계획

이 일단 립 었다 하 라도 그에 한 인가처분이 있  이 에는 리처분계획  내

용이 미 인 상태에 있다 할 것인데, 그 단계에  이해 계인들에 하여 향후 인가

가 지 아니할 경우 아 런 효  생하지도 못하게 는 리처분계획  취소를 

구하는 소송  할 것  하 는 어 다고 하지 아니할  없다.

  라  리처분계획 자체를 다 는 항고소송  경우에도 인가처분  경우  마찬가

지 , 리처분계획  인가 고시가 있 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처분이 있  알았다

고 보아 그 부  소 간이 산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( 법원 1995. 8. 22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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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94 5694 결).  

  이 사건  돌아  보건 , 이 사건 리처분계획  인가 고시가 있었  날이 

2013. 4. 10.인 사실  앞  본  같고, 이 사건 리처분계획  취소를 구하는 이 

사건 청구취지  변경신청 가, 그 5일 뒤부  90일 이내인 2013. 6. 18. 었 므

, 이 부분 소는 소 간 내에 법하게  것  볼 것이므 , 이 부분에 한 

피고 조합  본안  항변  이  없다. 

  다. 이 사건 리처분계획인가처분  취소청구 부분 

    이 사건 소  피고 구청장이 2013. 4. 4. 피고 조합에 하여 한 이 사건 리처

분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 부분  법 여부에 하여 직권  살피건 , 원고들   

인가처분  고 한 하자에 하여 아 런 주장  하지 않고, 이 사건 리처분계획 자

체  하자를 주장하면   인가처분  취소를 구하고 있는 , 리처분계획에 한 

인가처분  리처분계획에 한 법 상  효  시키는 보충행  그 본 

는 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  에는 그에 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본행 인 

리처분계획이 효한 것    없 므 ,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본행 에 

하자가 있다고 하 라도  그 본행  하자를 다 는 것  별  하고 본

행  하자를 내 워 인가처분  취소를 소구할 법 상 이익이 없 므 ( 법원 

2001. 12. 11. 고 2001 7541 결 참조), 이 부분 소는 부 법하다. 

3. 본안에 한 주장 및 판단 

  가. 원고들  주장 

    1) 이 사건 구역지  효  인한 하자 승계 

      이 사건 사업구역  구역 지  당시 과소필지가 체 필지  40% 미만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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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 40% 이상  요구하는 구 부산 역시 도시  주거 경  조 (2005. 9. 21. 

시행 부산 역시조  4025  개   것, 이하 “조 ”) 4조 2  라목  

구역지  요건에 미달하고, 구역 지  당시 노후․불량건축  인 ‘ 생’, 

‘미 ’, ‘주거 지장’  조  3조 2항 1 내지 4 에  한 노후․불량건축  

이 아니므   에 한 노후․불량건축  외하면, 노후․불량건축  

가  건축  40% 미만이어  40% 이상  요구하는 조  4조 2  가목  주택

재개 사업 구역지  요건에 미달하므 , 이 사건 구역 지 처분  효이고, 

이에 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리처분계획 역시 법하다.   

    2)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하자

      가) 직  참 자   

        도시 법 24조 5항에 하면, 조합원 회에  사업시행계획변경  

결하 면 조합원  100분  20 이상이 직  참 하여야 하는데, 이 사건 회 당시 직

 참 자 이 충족 지 않았다.  

      나) 신분증명  미첨부  인한 면결  법  

        도시 법 24조 3항, 17조 1항에 하면, 회에  면결 에 

하여 결권  행사하  해 는 면결 에 출자  신분증명  사본이 첨부 어

야 하는데, 이 사건 회에 출  면결 에는 그  같  가 첨부 어 있지 

않았 므  법한 면결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 

      다) 면결  미개 , 면결  식  하자 등 회 차  불공  

        피고 조합  이 사건 회에  조합원들  요구에도 불구하고 면결 를 

직  개 하거나 인하여 주지 않았다. 한 면결   찬  시가 락  것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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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, 날인이 락  것 3장, 회 이후에 출  것 1장, 주민등 번 가 지 않  

것 187장, 지번이 락 거나 가 잘못  것 7장,  시한 것 3장이 있는 것

 인 었다. 

  결국 이러한 하자가 있는 면결   면결 가 효가 에 라 이 사건 회

는 가  족 를 충족하지 못하므 , 이 사건 회는 효  상실하고 그 결과 이 사

건 사업시행계획도 법하다.

      라) 가  족  미충족

        (1)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 사업시행계획에 하여 계개요가 변경

었  뿐만 아니라 사업  역시 조합 립 당시  5,087억 원,  사업시행계획 당시

 5,500억 원에  8,537억 원  큰 폭  증가 었는 , 조합원  용부담이 증가

 부분에 하여 별도  조합원 2/3 이상  동 를 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가 

10% 이상 증가  부분에 해 만 조합원 2/3 이상  동 를 는데 그쳤 므 , 이 

사건 사업시행계획  가  족  요건  충족하지 않았다.  

        (2)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종  재개 사업  실질 인 내용  변경하는 것

, 조합 립인가  요건인 조합원 3/4 이상  동  요건  충족하지 않았다(별지 

원고들 보조참가인 목  22 내지 33  주장).

      마) 자 계획 보 미 공

        피고 조합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 변경  사업 만 재하  뿐  

사업시행계획과  차액  재하지 않았 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에  그에 한 

충분한 논 도 없었 므 , 족  충족 여부  계없이 자 계획에 한 충분한 

보를 공하지 않아 조합원들  결권이 침해 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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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)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 하자

      가) 면결  요건 미 인 

        피고 구청장  일부 조합원들 부  이 사건 회  면결  개 가 불공

하다는 민원   았 에도 불구하고 면결  신분증명  첨부 여부를 

인하지 않았다. 

      나) 변경사  명  미 인 

        도시 법 등 계 법 상 피고 구청장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

그 사   내용  명하는 를 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 런 인  하지 

않았다. 

      다) 새 운 통 향평가 미실시 

        피고 구청장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 새 운 통 향평가를 실시

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 통 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.  

    4) 이 사건 리처분계획  하자

      가) 분양신청 통지  법 

        분양신청  통지하면  ‘개략 인 부담  내역’에  평 별 분양가액, 용부

담에 한 개 이익 ( )과 함께 조합원  종 자산평가액  함께 통지하여야 하

는데, 피고 조합  이 사건 분양신청 통지시 평 별 분양가액과 만 통지하고 종

자산평가액에 하여는  분양신청 통지 당시  종 자산평가액  참조하도  하

 뿐 별도  통지하지 않았다. 

      나) 종 자산평가 시  법  그에 른 이 사건 리처분계획  법

      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 사업시행계획  주요 부분이 실질  변경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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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새 운 사업시행계획에 해당하므 , 피고 조합 는 새 운 사업시행계획이라고 

할  있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  다시 종 자산  평가하여 

리처분계획  립하 어야 함에도 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인 2007. 8. 22.  

 한 종 자산평가액   이 사건 리처분계획  립하 므 , 이 사

건 리처분계획  법하다[원고들 , 1심에  ‘청산  산  분양신청 간  종

료일 다 날  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사업시행인가를  

산 한 존  종 자산평가액  청산  산   삼  것  법하다’는 취지

 주장도 하 나, 당심에   1심 주장과 하여 ‘ 청산   산 해 

달라는 주장이 아니라,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  종 ․종후 자산평가

가 이루어 야 한다’는 취지  이 부분 주장과 같  주장  하고 있는 ,  1심 주

장  철회한 것  보고, 이에 해 는 별도  단하지 않  한다].

  나. 계 법  

    별지 계 법  재  같다.  

  다. 단 

    1) 이 사건 구역지  효  인한 하자 승계 주장에 한 단 

      가) 구 도시 법(2007. 12. 21. 법  8785  개   것) 4조 1

항 본 , 구 도시 법 시행 (2008. 10. 29. 통  21098  개   

것) 10조, [별  1] 2 에 하면, 시장․군 는 본계획에 합한 범  안에  

“ 시  에 라 토지가 지  효용  다할  없게 거나 과소토

지  어 도시  경이 히 불량하게  우 가 있는 지역”, “건축 이 노후·불량

하여 그 능  다할  없거나 건축 이 과도하게 집 어 있어 그 구역 안  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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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리 인 이용과 가  증진  도모하  곤란한 지역”, “철거민이 50  이상 규

모  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집 어 있고 시  가 불량하여 

주거 경이 열악하고 그 개 이 시 한 지역”, “ 시 이 히 부족하여 재해

생시 피난  구조 동이 곤란한 지역”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하여 주

택재개 사업  한 계획  립한 후, 주민공람, 지 회 견  들  후 시․

도지사에게 구역지  신청하여야 하고, 구 도시 법 시행  [별  1] 5 에 

하면, 노후․불량건축   등 계획 립 상구역  요건  필요한 경우 1

 내지 4 에 규  범  안에  시․도 조  이를  할  있다.  

  이에 라 조  4조 2 는 “노후․불량건축  가 상구역 안  건축  

 40퍼 트 이상인 지역”, “ 도가 ha당 50  이상인 지역, 상구역 안에 폭 

4미  미만 도  이가  도 이  30퍼 트 이상이거나 주택 도 이 40퍼

트 이하인 지역”, “건축 지  효용  다할  없는 과소필지, 부  는 장  

필지  가 40퍼 트 이상인 지역” 등 요건  하나  요건만 갖추면 주택재개 사업 

계획 립 상구역  지 할  있도  규 하고 있 므  이 사건 사업구역  

구역지  노후․불량건축 , 도, 주택 도 , 과소필지에 한 조  4조 

2    어느 하나만 충족시키면 법하게 다고 할 것이다. 

  한편 구 도시 법 2조 3  다목, 구 도시 법 시행  2조 2항 1 에

 규 하는 ‘건축  노후  인한 구조  결함 등 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

축  통  하는 에 라 시․도 조  하는 건축 ’이란 공  

후 20  등이 지난 건축  그  인하여 건축 이 노후 고 구조  결함 등이 

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  말한다( 법원 2012. 6. 18. 고 2010 16592 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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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). 

      나) 갑 7 증  1, 2  각 재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하면, ① 부산 역

시장  이 사건 사업구역이 20 ~ 30  이상 경과  노후․불량주택이 과도하게 집

어 있고, 도 망체계가 불량하며, 토지이용효 이 히 낮고, 주거 경이 열악하여 

시 히 재개 사업이 요구 는 지역이라는 사  구역  지 하면  이는 조  

4조 2   과소필지, 노후․불량건축  요건에 해당함  명시한 사실, ② 부산

역시장  노후․불량건축  요건  존 간, 구조상 불량 여부, 생상 불량 여

부, 미 상 불량 여부, 주거 지장 여부를 고 한 사실, ③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과소필

지는 35%인 사실, ④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축   20  이상  건  45%(= 존

간이 20~30 인 건  32.3% + 30~40 인 건  12.6% + 40  이상 건  0.1%)인 

사실이 인 다.

   노후․불량건축  요건  한 이 사건 구역 지 처분이 효인지에 

하여 살피건 ,  인 사실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

공  후 20  이상 지난 건축 이 체 건축   45%에 이를 뿐만 아니라, 부산

역시장  건  존 간, 구조상 불량 여부, 생상 불량 여부, 주거 지장 여부를 

조사함과 아울러 노후․불량건축  등 황  실질  검토하여  같이 분   

평가한 사 이 인 는 , 이러한 사  감안하면, 부산 역시장  이 사건 구역 

내 노후   구조  결함 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  황  실질  단하여 

이 사건 구역  지 했다고 이 상당하다.  그 지 않다 하 라도, 도시

법상 주택재개 구역  지  계 행 청이 법  범  내에  도시 능 회복  필

요 이나 불량한 주거 경    효  개량  한 도시 책상 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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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  하는 것  폭  재량이 인 는 , 이 사건 지 처분 당시 

구 도시 법 2조 3  다목 소  노후․불량 건축  개 에 한 명시 인 

법원 결이 고 지 않  에 추어 보면, 이 사건 구역 지 처분에 구

역지 에 한  요건이 충족 지 않  하자가 있다 하 라도 그 하자가 , 명

하여 효라고 할  없다.

  한편 구역  지  노후․불량건축 , 도, 주택 도 , 과소필지에 한 

조  4조 2    어느 하나만 충족시키면 법하게 는 것이므 ,  

같이 노후․불량건축  요건  한 이 사건 지 처분이 효한 이상, 과소필지를 

요건  한 구역  지 에 하자가 있다고 하 라도, 이 사건 구역 지 처분

이 효  돌아갈 는 없다고 할 것이다. 

  라  원고들  이 부분 주장  이  없다. 

    2)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한 단 

      가) 직  참 자   여부

         도시 법이 2012. 2. 1. 법  11293  개  에는 24조 5항

에  “ 회  소집 차․시   결 법 등에 하여는  한다. 다만, 회

에  결  하는 경우 조합원  100분  10 이상이 직  출 하여야 한다”라고 규

하고 있었 나 개  도시 법 24조 5항  “ 회  소집 차․시   결

법 등에 하여는  한다. 다만, 회에  결 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 

100분  10(창립 회, 사업시행계획  리처분계획  립  변경  결하는 

회 등 통  하는 회  경우에는 조합원  100분  20  말한다) 이상이 

직  출 하여야 한다”라고 규 하여 사업시행계획  립  변경  결하는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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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  참 자  10%에  20% 이상  상향하 고, 개 법 부  1조는  

개  규  공포한 날부  시행하고,  부  5조는  개  규  이 법 시행 후 

 소집  회에  결하는 분부  용한다고 규 하고 있다.  규 들에 

하면, 직  참 자   상향한 개  규  2012. 2. 1. 이후 소집  회부  

용 고, 2012. 2. 1. 이 에 소집  회에  사업시행계획  립  변경  결하

다면 2012. 2. 1.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는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이루어 다고 하 라

도 개  규  용 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. 

  이 사건에 돌아  살피건 , 이 사건 회가 개 법 시행 이 인 2011. 11. 26. 소집

었  앞  본  같 므 , 이 사건 회에는 개  규 이 용 지 않고 개  

 규 에 라 직  참 자 10% 이상   충족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, 이 사

건 회에  조합원 1,241명  10%를 과하는 208명이 직  참 한 사실  앞  본 

 같 므 , 이  다른 에  원고들   주장  이  없다. 

      나) 신분증명  미첨부  인한 면동  법  여부 

         도시 법 24조 3항 9 2는 ‘사업시행계획  립  변경’  회 

결사항  규 하고 있고, 원고들  이 사건 회 결에 하여 도시 법 17

조 1항에  한 면동  법이 용   주장하고 있는데, 이 사건 

회 결  당시 시행 고 있  구 도시 법(2012. 2. 1. 법  11293  개  

 것) 17조 1항  “동 (동  철회   사 시 포함)는 인감도장  사

용한 면동  법에 하며 인감증명 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감증명 를 

종 에 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 있다”라고 규 하고 있  뿐 신분증

명  첨부를 규 하고 있지 않  뿐 아니라,  규  도시 법 24조 3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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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회 결에는 용 지 않 이 법 상 명 하므 , 원고들   주장  어느 

모  보나 이  없다.  

      다) 면결  미개  등 회 차  불공  여부

         (1) ,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회에  면결 를 직  개 하거나 인

하여 주지 않  것이 법한지에 하여 살피건 , 도시 법 24조 5항  회  

소집 차․시   결 법 등에 하여는  한다고 규 하고 있  뿐 면

결 를 인하는 법에 하여 장에  직  개 나 인  요구하고 있지 않

고, 회  결 법에 하여 피고 조합  21조 2항  “조합원  면 는 

10조 2항 각 에 해당하는 리인  통하여 결권  행사할  있다. 면행사

하는 경우에는 1항에 규 에 한 출  본다”, 같  조 3항  “조합원  2

항  규 에 하여 출  면  하는 에는 안건내용에 한 사를 시하여 

회 지 조합에 도착 도  하여야 한다”라고 규 하고 있어 면결 에 한 

결권 행사를 가능하도  하면  회  면결  도달 외에 별도  면결

 인 법에 하여는 규 하고 있지 않 며, 여 에 앞  든 증거들에 하여 인

는 다 과 같  사 , 즉 ① 피고 조합  이 사건 회를 사  공고하면  참 하지 

못하는 조합원  면결 에 도장, 우 인(지장) 는 명  날인하여 회 개  

지 조합사 실에 출하고, 집계 등이 료 어야 하므  가능한 회 일(2011. 

11. 25.) 지 조합사 실에 출하여 달라는 내용  안내하 고, 이에 라 조합원 712

명 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회를 한 면결 를 출한 , ② 피고 조합  

회 당일 2회에 걸쳐 면결  출 조합원   직  참  조합원 를 집계하여 

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린 , ③ 회 장에  면결  진  여부를 인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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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쉽지 않 ,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그  인하여 회 차  진행이 부단하게 지연

 에 없는 , ④ 아래 항에  보는  같  면결  집계   약간  

를 외하고는 면결  자체에 이 사건 회결  립에 향  미 거나 조

합원들  사를 곡시 다고 볼만한 다른 사 이 없는  등  종합하여 보면, 원고

들이 주장하는  같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회에  면결 를 직  개 하거

나 인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 라도 그  같  사 만  이 사건 회가 차  불

공  법하다고 볼  없다. 

         (2) 다 , 면결  식  하자  그  인한 이 사건 회 결  

법 여부에 하여 보건 , 피고 조합  이 사건 회에 면결 를 출한 자가 

 712명이고 그  708명이 찬  사 시를 하 다고 주장하나, 가 6 증  

재에 하면, 이 사건 회에 출  면결 는  714장이고, 그  찬 시가 

락  것이 3장, 날인이 락  것이 2장, 회 이후에 출  것이 1장, 시한 

것이 2장인 사실이 인 므  이 사건 회에  면결  집계  하여 약간  

가 있었다고는 보인다. 그러나  같  가 존재한다 하 라도, 여 히 이 사

건 회는 아래 항에  보는  같이 가  족  요건  충족한다. 한 피고 조합

이 이 사건 회를 공고하면  면결 에 주민등 번 를 드시 재하여야 한다

고 안내한 가 없고, 달리 주민등 번 를 필  재사항이라고 볼 만한 사 도 존

재하지 않 므 , 주민등 번 가 락  면결  효  부인할 도 없다. 

  라  일부 면결  식  하자  인하여 이 사건 회가 법하다는 원고들

 주장  이  없다. 

      라) 가  족  미충족 여부



- 20 -

         이 사건 회에  조합원 2/3 이상  동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결

었  앞  본  같다. 

   원고들 , 사업  10% 이상 증가  인한 사업시행계획변경과 용부담 증가에 

하여 별도  조합원 동 를 아야 한다고 주장하나, 사업시행계획변경에 하여 조

합원  동 를 면  조합원  용부담만   떼어 내어 별도  안건  조합

원  동 를 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 , 이  다른 에  원고들  이 부분 

주장  이  없다. 

  다  원고들 보조참가인들 ,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조합 립인가  요건인 

조합원 3/4 이상  동  요건 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

 사업시행계획  사업내용  실질  변경하는 것  조합원 2/3 이상  동

를 얻어야 하고, 실  조합원 2/3 이상  동 가 있었  사실  앞  본  같 므

, 이  다른 에  원고들 보조참가인들  이 부분 주장  이  없다. 

      마) 자 계획 보 미 공 여부

         앞  든 증거들에 하면, 이 사건 회  포  자료에는 계개요가 

존 지하 5 , 지상 32 , 31개동, 2,850 에  지하 5 , 지상 35 , 30개동, 3,149

 변경 었고 자 계획  소요경 추산액이 8,537억 원임이 재 어 있는 사실, 

이 사건 회에  주택분양시장  침체에 라 분양 를 하여  평  일부를 

소  평  꾸  하여 계개요가 변경  사 이 논  사실이 인 는 , 

이  같이 계개요  변경  그 사 , 그에 라 증가  사업 가 조합원들에게 고

지  이상 조합원들 는 자 계획  변경 사 를 충분히 알고 결권  행사할  

있었다고 할 것이므 , 조합원들  결권이 침해 었다는 원고들  이 부분 주장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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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 없다. 

    3)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 한 단 

      가) 면결  요건 미 인 여부

         이 사건 회결  당시 시행 고 있  구 도시 법(2012. 2. 1. 법  

11293  개   것) 17조 1항  면동  법  인감증명  첨

부를 요구할 뿐 신분증명  첨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았  뿐만 아니라,  규  

도시 법 24조 3항에  한 회 결에는 용 지 않  앞  본  같

므 , 이  다른 에  이 부분 원고들  주장  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 

없다. 

      나) 변경사  명  미 인 여부

         도시 법 28조 1항, 동법 시행규  9조 2항  사업시행자가 사업

시행계획  변경할 경우 사업변경인가신청 에 변경 사   내용  명하는 를 

첨부하여 출하도  규 하고 있는 , 이는 할 행 청  하여  변경인가  사  

 내용  간명하게 이해할  있도  하여 행  낭 를 지하고 심사  편 를 

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 므 , 변경 사   내용  명하는 별도  가 

없 라도 이를 알  있는 가 첨부 어 있 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. 

  이 사건에 돌아  살피건 , 앞  든 증거들에 하면,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시

행계획  변경인가를 신청하면  피고 구청장에게 이 사건 회 사  사본  출한 

사실이 인 고, 회 사 에는 주택분양시장  침체   평  일부는 소  평

 꾸  하여 계를 변경하게  사 이 재 어 있는 사실, 이 사건 사업시

행계획에는 구체 인 계개요, 사업 가 재 어 있는 사실,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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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에는 변경사  공동주택  변경,  변경, 평  변경, 구역 변경고시 

 등이 재 어 있는 사실  앞  본  같 , 피고 구청장  사업시행계획 , 

그에 첨부  회 사  사본 등  통하여 변경 사   내용  손쉽게 알  있었다

고 할 것이므 , 이 부분 원고들  주장  이  없다.  

      다) 새 운 통 향평가 미실시 여부

         나 5 증  1 내지 4  재에 하면, 피고 조합  2011. 8.경 사업시행

계획변경에 른 통 향분   개 책  마 하여 피고 구청장  거쳐 부산 역

시장에게 건축 원회 심 를 요청하 고, 부산 역시장  2011. 8. 24. 건축 원회를 

개 하여 피고 조합이 출한 통 향분   개 책  심 한 사실, 부산 역시장

 2011. 9. 1. 피고 구청장에게 피고 조합  신청에 한 분야별 원회  심 를 

도  보 하라는 취지  심 결과를 통보하 고, 이에 라 피고 구청장  2011. 10. 

21. 피고 조합에게 분야별 원회  심 에 라 조건부승인이라는 결과를 통보한 

사실이 인 고, 이에 하면,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 에 새 이 통 향평가가 

이루어 다고 할 것이므 , 원고들  이 부분 주장  이  없다.     

    4) 이 사건 리처분계획에 한 단 

      가) 분양신청 통지  법 여부

         도시 법  46조 1항에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 공고시 “개략 인 부

담  내역”  통지하도  규 하고 있고, 48조 1항 4 에  “분양 상자별 종

 토지 는 건축  명   사업시행인가  고시가 있  날   한 가격”

 포함하여 리처분계획  립하도  규 하고 있는 , 개략 인 부담  내역  통

지하도  한 것  토지 등 소 자  하여  종 자산평가액에  곱하여 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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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권리가액   하여 분양신청 여부를 결 할  있도  단자료를 공하는 

데에 그 취지가 있 므 , 분양신청  통지하면  개략 인 부담  내역  산 하  

한  종 자산  평가액 역시 통지 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. 

  그런데 도시 법 46조 1항에  종 자산평가액  분양신청 통지시 드시 포

함 어야 할 내용  명 하게 규 하고 있지 않  , 분양신청 이 이라도 조합원

에게 종 자산평가액이 통지 었다면 분양신청 여부를 결 하는 데에 아 런 지장이 

없는 에 추어 보면, 종 자산평가액  드시 분양신청 통지  함께 고지할 필요

는 없고, 그 이 에 고지하여도 족하다고 할 것인 , 피고 조합이  사업시행계획인

가 후 2009. 7. 16. 분양신청 공고를 하면  조합원들에게 종 자산평가액  고지한 사

실  앞  본  같 므 , 조합원들 는 자신들  권리가액  산출하여 분양신청 

여부를 결 할  있었다고 할 것이고, 라 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분양신청  통지

하면  종 자산평가액  다시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 만  분양신청 통지에 어떤 

법이 있다고 할  없다.  

     나) 종 자산가격 산  시  법 여부

        (1) 종 자산가격 산  시

           종 자산가격 산  시 과 하여 도시 법 48조 1항 4

는 ‘사업시행인가 고시일’   종 자산가격  산 하는 것  규 하고 있

 뿐, 사업시행인가가 변경  경우에 하여 구체  규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. 

  그러나 에  인 한 사실  계법 에 하여 알  있는 다 과 같  사 에 

추어 보면,  규 에  말하는 ‘사업시행인가 고시일’이란  사업시행인가 고시

일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  실질  변경하는 내용  새 운 사업시행계획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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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가 있 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 고시일  뜻하는 것  해 하는 것이 타당하다. 

             (가) 도시 법 28조 1항  사업시행자는 사업  시행하고자 

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에  등과 그 에 국토 통부 이 하는 를 첨부하

여 시장․군 에게 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아야 하고, 인가  내용  변경하거

나 사업  지 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 며, 다만 통 이 하는 

경미한 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에는 시장․군 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

하고 있고, 이에 라 도시 법 38조 각 에 는 시장․군 에게 신고함  충

분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하여 규 하고 있다. 이러한 도시 법  규  내용, 

식  취지 등에 하면, 도시 법  당  사업시행계획  경미한 사항  변경

하는 경우 는 달리 당  사업시행계획  주요 부분  실질  변경하는 내용  

새 운 사업시행계획  립하여 시장․군  인가를 는 경우에는  사업시행계

획인가  경우  원  그 차 등에  다르게 취 하고 있지 아니하다. 

             (나) 욱이 사업시행계획  주요 부분이 실질  변경 어 새 이 

분양신청  고 이를  새 운 리처분계획이 립  경우에는 리처분계획도 

주요 부분이 실질  변경 게 는데, 이러한 경우 당  리처분계획  달리 특

별한 사 이 없는 한 그 효  잃고, 과거  법 계에 불과한 당  리처분계획  

그 효 인  구할 법 상  이익이 없게 다. 한 사업시행계획인가  경우에도 

주요 부분이 실질  변경  경우, 그 인가처분  효를  하는 용 차 등 

후속 행 가 없었거나 후속 행 가 있었 라도 이에 한 변경 내지 체 차가 이루

어짐 써 당  사업시행계획이 재 조합원들  권리․ 에 향  미 고 있지 

않다면 역시 그 효 인  구할 법 상 이익이 없다( 법원 2012. 3. 22. 고 2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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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00 결, 법원 2013. 11. 28. 고 2011 30199 결 등 참조). 이러한 상황에  

당  사업시행계획  주요 부분  실질  변경하는 내용  새 운 사업시행계획에 

하여 인가가 내 지고, 그에 라 새 운 분양신청  리처분계획 립 등 후속 

차가 이루어진 경우, 새 이 립할 리처분계획  한 종 자산가격 산  

시 과 하여 도시 법 48조 1항 4  ‘사업시행인가 고시일’  해 함에 

있어 이미 효  잃었고 효한 후속 행 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 써 다  도 없

는 ‘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’만이 도시 법 48조 1항 4  ‘사업시행인가 

고시일’이라고 볼 합리  이 도 찾  어 다. 

             (다) 사업시행계획이나 리처분계획 등  주요 부분이 실질  변경

 경우  법 상 이익 존재 여부 등  롯한 여러 법  효과에 한  같  법

원 결에  알  있듯이, 경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 경우  그 주요 부분

이 실질  변경 지 아니한 채 차  요건  새  갖추  한 변경인가 등  경

우 지 조건 새 이 종 자산에 해 감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, 새

운 사업시행인가  동일하다고 볼만한 실질 인 변경이 있는 경우  한 하여 해

하는 이상, 종 자산평가  이 조합원들   산 에  상당히 요한 미

를 가지는  고 할 , 도시 법 48조 1항 4 를 조건 ‘  사업시행

인가 고시일’  보아야 한다고 해 하는 것  부당하다.  

             (라) 조합원들  이해 계에 한 향  미 는 ‘조합  용부담’ 등

에 하여 그것이 당  사업시행계획  내용  실질  변경하는 도에 이르 다

면 사업시행자 는 토지등소 자들  상  새 운 분양공고  분양신청 차를 

거쳐야 하고, 이처럼 분양신청 차를 새  거쳐야 할 도  당  사업시행계획 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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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이 실질  변경  경우에는 리처분계획도 새  립하여야 함  이며, 그 

경우 새 운 리처분계획  가 는 종 자산  종후자산  평가도 새 운 사업

시행계획 인가일   하는 것이 합리 이다. 

        (2)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실질  변경 었는지 여부

           조합원들  이해 계에 한 향  미 는 ‘조합  용부담’ 등에 하

여 그것이 당  사업시행계획  내용  실질  변경하는 도에 이르 는지 여부

는, ‘사업시행계획 립에 하여 조합원들  이해 계에 한 향  미  도  

실질  변경  경우에 가  결 이 필요하다’고 시한  취지( 법원 

2012. 8. 23. 고 2010 13463 결 등), 사업시행계획  립  변경(도시 법 

28조 1항에 른 사업  지 는 폐지에 한 사항  포함하며, 같  항 단

에 른 경미한 변경  외한다), 리처분계획  립  변경(도시 법 48조 

1항 단 에 른 경미한 변경  외한다)에 하여 일 한 경우 가  동  요건

 규 한 도시 법(2012. 2. 1 법  11293  개  것) 24조 6항  신  

취지를 롯하여 사업  진행 경과 등 여러 사  개별 , 구체  고 하여 

종합  단하여야 한다.   

   같  법리를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 사업시행계획  주요 부분  

실질  변경한 것인지에 하여 보건 , 피고 조합  이 사건 회에  이 사건 

사업  연면 , 용 , 건폐 , 고 , 건 동 , 주차 , 계획  등  변

경하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립하는 내용  결 를 하고, 피고 조합  신청에 

라 피고 구청장이 2012. 10. 19.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 한 사실, 그 후 피

고는 2012. 10. 25.부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라 조합원들  상  분양 차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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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롭게 진행한 다  2013. 1. 26. 리처분 회를 개 하여 분양신청  하지 아니한 조

합원  외한 994명  918명  찬  사업규모, 사업  추산액 등  변경하는 내

용  이 사건 리처분계획  결한 사실, 피고 조합  신청에 라 피고 구청장이 

2013. 4. 4. 이 사건 리처분계획  인가한 사실,  사업시행계획  리처분계획

 취소 는 효를 구하는 소송에   사업시행계획  리처분계획  주요 부

분이 실질  변경 어 그 효 인 는 취소를 구할 법 상 이익이 없다는 이

 소 각하 결이  사실  앞  인 한  같고, 여 에다가 이 사건 사업시

행계획인가 시 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  5  2개월 이상  시간  간

격이 있는 지 해 보면,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 사업시행계획  주요 부분 

(즉, 조합원들  이해 계에 한 향  미 는 ‘조합  용부담’ 등에 한 것)이 

실질  변경  것  보아야 하고, 이에 라 립  이 사건 리처분계획도 

 리처분계획과 시 별개  새 운 리처분계획  변경  것  보아야 한

다. 

  라  어도 이 사건  경우에는 조합원들  종 자산평가  시  한 도

시 법 48조 1항 4  ‘사업시행인가 고시일’  새 운 사업시행변경인가 고

시일(즉,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)  보아야 할 것임에도, 피고 조합  이 사건 

리처분계획  립하면 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  한 감 결과에 

라 종 자산가격  산 하 므 ,  같  종 자산가격 산  도시 법 

48조 1항 4 에 하는 것  법하고, 이에 하여 립  이 사건 리처분

계획 역시 법하다. 다만,  같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리처분계획  립 

경 , 계법규  규  등에 추어 이 사건 리처분계획   같  하자가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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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명 한 하자라고는 할  없어 당연 효라고 할 는 없고, 취소사 에 불과하다

고 할 것이다.

      (3) 피고 조합  사 결 주장에 한 단 

        (가) 결국 이 사건 리처분계획에는 취소사 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데, 이

에 하여 피고 조합 , 이 사건 리처분계획  취소하는 것  히 공공  복리에 

합하지 아니한다는 이  사 결  구한다. 

        (나) 행 소송법 26조, 28조 1항 단  각 규 에 추어 보면, 법원  

행 소송에 있어  행 처분이 법하여 원고  청구가 이  있다고 인 하는 경우에

도 그 처분 등  취소하는 것이 히 공공복리에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하는 

에는 원고  청구를 각하는 사 결  할  있고, 그 요건인 히 공공복리에 

합하지 아니한가  여부를 단함에 있어 는 법․부당한 행 처분  취소․변경

하여야 할 필요  그 취소․변경  인하여 생할  있는 공공복리에 하는 사태 

등  ․ 량하여 그 용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( 법원 1995. 7. 28. 고 95

4629 결, 1997. 11. 11. 고 95 4902, 4919 결 등 참조).

  살피건 , 이 사건 리처분계획  하자는 앞  본  같이 종 자산가격 산  

시 이 잘못 었다는 것인 ,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시를  새 이 종

자산  감 할 경우 종 자산평가 액, 조합원별 종 자산평가액,  사업지출 용 

등이 모  변동하고 그에 라 조합원별 종 자산평가액에  곱하여 산출하는 

조합원 권리가액1)이 달라지므 , 그에 라 새 운 분양 차가 이루어지면 체 조합

원들이 분양신청  할 것인지 청산  할 것인지 여부를 새 이 결 할  있게 

1) 조합원 권리가액 = 조합원별 종 자산평가액 ×  

   ※  = {(분양 입 -  사업지출 용) / 종 자산평가 액} × 10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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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.

  그러나, 앞  인 한 사실들에다가 앞  든 증거들, 가 7, 8, 9, 11, 12 증, 

나 11 증(가지번  있는 것  가지번  포함)  각 재  변  체  취지를 종

합하여 인 할  있는 아래  같  재개 사업  진행 단계  규모, 다  조합원들

 사, 존  결 내용이  가능 ,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과 나 지 조합원들 

 일  분양자들이 입   있는 불이익 등에다가,  같  이 사건 리처분계

획  하자에 한 주  원인이 피고 조합  잘못  것이 명 한 업 집행에 있다 보

다는 행 도시 법  불  내지 불 2)에 인하는 면이 있는 지 참작해 

보면, 이 사건 리처분계획  취소하는 것  히 공공복리에 합하지 아니하다고 

보여 사 결  할 사 가 있다고 인 다. 

  라 ,  이 사건 리처분계획   “3.다.4)나)(2)”항에  본  같이 법하

지만, 행 소송법 28조 1항에 하여,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 이 부분 청구를 

각하  한다.

     ① 앞  본  같이, 피고 조합  피고 구청장 부  2005. 11. 16. 립인가

를  이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인 2012. 10. 19. 지  사업시행계획에 

른 분양 차 등  거쳤 나 일부 조합원들과 피고 조합  법 분쟁  사업계획  

변경 등  인해 7  가 이 재개 사업에 차질  어 다. 그러  인 2011. 11. 

26. 피고 조합  이 사건 회에  체 조합원 1,241명 가운데 888명 부  이 사

2) 재 국회에 2013. 12. 6.자 , 사업시행인가  고시가 있  후 사업 차  지연 등  사  사업시행인가가 

변경  경우에 ’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‘   감 평가할 경우 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

 해결하  해 “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  3 이 경과한 후 그 변경인가를  경우에는 해당 변

경인가  고시가 있는 날  ”  감 평가를 하도  하는 내용  도시 법 48조 1항에 한 법 개

안이 어 있다( 가 10 증 참조).



- 30 -

건 사업시행계획  동  아 피고 구청장 부  그 인가를 았 며, 그  같  인

가를  피고 조합  2012. 10. 25. 조합원들  상  분양신청  아 체 조합

원  994명과 분양계약  체결하 다. 이후 피고 조합  2013. 1. 26. 회에   

같  분양결과 등  하여 이 사건 리처분계획에 하여 분양신청  하지 않  

조합원  외한 994명  918명  동 를 았다. 

     ② 한편 피고 조합  앞  본  같이 이 사건 리처분계획  립한 후 부

 약 1  5개월이 경과한 이후  시 에 야  송 사건(이 법원 2013 3238)

 결  통해  사업시행계획이 효라는 단  게 었는 , 그 시 에  피

고 조합이 이 사건 리처분계획  효  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 

 새 이 종 자산평가를 하고 그에 라 다시 분양 차를 아 리처분계획  

립하는 등  후속 차를 취하 는 쉽지 않았  것  보인다.

     ③ 원고들  그 보조참가인들  이 사건 분양신청 간 내에 분양신청  하지 

않거나, 분양신청  하 다가 분양계약  체결하지 않  청산 상자들이다. 

     ④ 피고 조합  원고들  그 보조참가인들  외한 일부 청산 상자들과는 

보상 를 마쳤고, 보상 가 립하지 않  청산 상자들  상 는 부산지

토지 용 원회에 용재결  신청하여  토지 용 원회는 2014. 10. 13. 용개시일

 2014. 12. 8.  하여 용재결  하 고, 이에 피고 조합   용재결에 른 

용재결 액  모  공탁하 다( 재 원고들  그 보조참가인들   용재결에 

하여 이 를 한 것  보인다).

     ⑤ 피고 조합  2014. 11. 14.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리처분계획에 라 

체 3,149   1,863  일 분양  실시하여 분양계약  모  체결하 고, 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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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분양  계약 과 1회차 도 (2015. 4. 15.)이 모  지  상태이며, 2018. 

2.경 입주 이다. 한 피고 조합  롯데건  주식회사를 시공사  하여  시공

사가 재 사업부지내 철거 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(피고 조합  재 이주 이 

89.59%, 철거 이 68.91%라고 주장하고, 원고들  2014. 12. 16.  멸실신고  

건축 이 69% 도라고 주장하고 있다).

     ⑥  같  이 사건 리처분계획  하자를 이  이 사건 리처분계획이 취

소  경우, 새 이 립 는 리처분계획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 

 감  종 자산평가액과 이를  한 ,  자산평가   사업 용 등

 사항  외하고는 종  리처분계획  근본 인 내용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  

것  보인다. 그런데 이 사건 리처분계획  취소 다면, 피고 조합과 체 조합원

들 사이에 이미 립  권리 계를 체  해야 할 것  보일 뿐만 아니라, 

그  인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리처분계획에 동 하고 분양신청  한 다  

조합원들이 약 9  이상 동안 다   재개 사업  공이  다시 상당 간 지

연  상황에 처하게  것  보이며, 특히 3자라고 할  있는 피고 조합과 분양

계약  체결한 1,800여  일 분양 계약자들에게 지 사업지연  그  인한 입

주지연 등과 그에 른 시행․시공사  법 분쟁이 야  개연 이 농후하다. 

     ⑦ 면에, 원고들  그 보조참가인들 부분  자신들이 보 한 자산  평가액

에 해 조합원 아 트  분양가가  없이 높아 분양신청  하지 않고 청산  

택한 사람들이다(원고들 보조참가인들  탄원  등 참조).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

 같이 종 자산  평가시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 늦출 경우, 원

고들 보 자산  평가액이 높아질  있어 결국 청산 차에  종 보다  많  청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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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, 분양신청  하는 면에 는  같   산

 계산 식에 추어  사업지출 용이 증가하게 어 체 조합원  익 (

)이 감소하는 결과를 래하거나,  일부 조합원  경우 개별 인 요인에 해 자

산평가를 높게 라도  사업지출 용 증가에 른 분양가 상승  인해 분양신청

 할 가능  히  어들 도 있다. 결국 원고들  주장하는  종 자산에 

한 감 평가액이 라간다고 할지라도, 그에 른  재산 과  높아진 분양

가 등  인해 원고들이 다시 분양신청  할 가능 이  높아진다고 단 할 는 없

다.

     ⑧ 한 청산 상자인 원고들  이 사건 리처분계획이 취소 지 않 라도 

 같  용재결  그에 한 이 차 등에  당한 보상   이 열  있

는 , 이들에게 특별한 손해가 생한다고는 보  어 다(원고들  당심에  ‘이 사건 

리처분계획이 취소 어 새 이 법한 분양 차가 이루어진다면 모  분양신청  할 

것’이라고 주장하나, 앞  본  같이 ‘조합원 분양가가 높아 분양신청  할  없었

다’는 종  주장과 모 는 면이 있다).

     ⑨ 한편 잘못  자산평가  인해 분양신청  포 한 일부 원고들 는 이 사건 

리처분계획이 지 써 다시 분양신청  할 회를 탈당하는 불이익  입는다

고 볼  있 나, 이미 분양신청  하  지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 

한 종 자산평가액   조합원 분담 이 고 다  조합원이 이에 근거

하여 분양신청  마쳤 며 당시 원고들 도 동등한 회를 갖고 있었는 , 원고들이 

이를 스스  포 한 이상 그러한 불이익이 사 결  하는 데 장애가 다고 보 는 

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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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결론 

  가. 이 사건 소  원고들  피고 구청장에 한 이 사건 리처분계획인가처분  

취소청구 부분  부 법하므  이를 각하한다.

  나. 원고들  청구 , 피고 조합에 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취소청구 부분과 피

고 구청장에 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 부분  모  이  없어 이

를 각한다.

  다. 원고들  피고 조합에 한 청구  이 사건 리처분계획 취소청구 부분  그 

리처분계획이 법하 는 하나, 이 부분 청구를 아들여 이 사건 리처분계획  

취소하는 것  히 공공복리에 합하지 아니하므 , 이 부분 청구도 각하  

하 , 다만 그 부분이 법함  주 에 명시하  한다.

  그 다면, 이  결  같이 한 1심 결  당하므 , 원고들  피고들에 한 

항소를 모  각하 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     사 손지

            사 상

            사 병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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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법령

■  시  주거환경정비 (2007. 12. 21.  제8785호  개정  전  것)

제1조( 적)

  시 능  회복  필 하거나 주거환경  량한 역  계획적  정비하고 노후·

량건 물  효 적  개량하  하여 필 한 사항  규정함  시환경  개 하고 

주거생활   높 는  함  적  한다.

제2조( 어  정 )

 에  사 하는 어  정 는 다 과 같다.

 2. "정비사업" 라 함   에  정한 절차에 라 시 능  회복하  하여 정비 역안

에  정비 시  정비하고 주택 등 건 물  개량하거나 건 하는 다  각  사업

 말한다. 다만, 다  경 에는 정비 역  아닌 역에  시행하는 주택 건  사업  

포함한다.

  나. 주택 개 사업 : 정비 시  열악하고 노후· 량건 물  집한 역에  주거환

경  개 하  하여 시행하는 사업

 3. "노후· 량건 물" 라 함  다  각  1에 해당하는 건 물  말한다.

  가. 건 물  훼 거나 가 실 어  그  안전사고  가 는 건 물

  나. 다  건에 해당하는 건 물   정하는 건 물

   (1) 주   상황 등에 비 어 주거환경  량한 곳에 할 것

   (2) 건 물  철거하고 새  건 물  건 하는 경  그에 는 비 에 비하여 효

 현저한 가가 상  것

  다. 시미  저해, 건 물  능적 결함, 실시공 또는 노후화  한 조적 결함 등

 하여 철거가 가피한 건 물   정하는 건 물

제4조(정비계획  수   정비 역  정)

① 시 · 수는 본계획에 적합한  안에  노후· 량건 물  집하는 등  정

하는 건에 해당하는 역에 하여 다  각호  사항  포함  정비계획  수 하여 14

 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회  견  들  후  첨 하여 시· 사에게 정비

역 정  신청하여야 하 , 정비계획  내  경할 필 가  에는 같  절차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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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쳐 경 정 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 정하는 경미한 사항  경하는 경

에는 주민공람  회  견청취절차  거  아니할 수 다. (각호 생략)

■  시  주거환경정비 (2012. 2. 1.  제11293호  개정  전  것)

제17조( 등  동  등)

① 제7조 제1항, 제8조 제1항  제4항 , 제13조 제2항, 제14조 제4항, 제16조 제1항

 제3항 , 제26조 제3항, 제28조 제7항, 제33조 제2항에  동 (동 한 사항  철

회 또는 제8조 제4항 제7호·제13조 제3항  제26조 제3항에   사 시  포

함한다)는 감  사 한 동  에 하 , 감  첨 하여야 한다. 

 경  감  종전에 제 한 경 에는  첨 하  아니할 수 나, 감

 경 등  하여 감  첨 가 필 하다고 정하는 경 에는 그러하  아니

하다.

제24조( 회개   결사항)

③ 다  각호  사항  회  결  거쳐야 한다.

 9  2. 제30조에  사업시행계획  수   경(제28조 제1항에  정비사업   

또는 폐 에 한 사항  포함하 , 같  항 단 에  경미한 경  제 한다)

 10. 제48조  규정에 한 처 계획  수   경(제48조 제1항 단 에  경미한 

경  제 한다).  경 에는 조합원 수  과 수 상 찬  결한다.

⑤ 회  집절차·시   결  등에 하여는 정  정한다. 다만, 회에  결  

하는 경  조합원  100  10 상  접 하여야 한다.

■ 시  주거환경정비

제24조( 회개   결사항)

③ 다  각호  사항  회  결  거쳐야 한다.

 9  2. 제30조에  사업시행계획  수   경(제28조 제1항에  정비사업   

또는 폐 에 한 사항  포함하 , 같  항 단 에  경미한 경  제 한다)

 10. 제48조  규정에 한 처 계획  수   경(제48조 제1항 단 에  경미한 

경  제 한다).

⑤ 회  집절차·시   결  등에 하여는 정  정한다. 다만, 회에  결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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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경 에는 조합원  100  10(창  회, 사업시행계획  처 계획  수   

경  결하는 회 등  정하는 회  경 에는 조합원  100  20  

말한다) 상  접 하여야 한다.

제28조(사업시행 가)

① 사업시행 (제8조 제1항 내  제3항  규정에 한 공동시행  경  포함하 , 사업시행

가 시 · 수  경  제 한다)는 정비사업  시행하고  하는 경 에는 제30조  규

정에 한 사업시행계획 ( 하 "사업시행계획 "라 한다)에 정 등과 그 에 

 정하는  첨 하여 시 · 수에게 제 하고 사업시행 가  아야 한다. 가

 내  경하거나 정비사업   또는 폐 하고  하는 경 에  또한 같다. 다만, 

 정하는 경미한 사항  경하고  하는 에는 시 · 수에게  신고하여야 

한다.

제46조( 양공고  양신청)

① 사업시행 는 제28조 제4항  규정에 한 사업시행 가  고시가  날(사업시행 가 

후 시공  정한 경 에는 시공  계약  체결한 날)  60  내에 개략적  

담 내역  양신청 간 그 에  정하는 사항  등 에게 하고 

양  상  는  또는 건 물  내역 등  정하는 사항  해당 역에  

간 는 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  경  양신청 간  그 한 날  30  

상 60  내 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시행 는 제48조 제1항  규정에 한 처 계

획  수 에  없다고 판단하는 경 에는 양신청 간  20   내에  연

할 수 다

제47조( 양신청  하  아니한  등에 한 조 )

① 사업시행 는 등 가 다  각 호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다  각 호  

에  날  150  내에  정하는 절차에 라 ·건 물 또는 그 

 에 하여 현  청산하여야 한다. 

 1. 양신청  하  아니한  또는 양신청 간 종료 전에 양신청  철회한 : 제46

조 제1항에  양신청 간 종료  다  날

 2. 제48조에 라 가  처 계획에 라 양 상에  제  : 그 처 계획  

가   날  다  날

② 사업시행 는 제1항에  간 내에 현  청산하  아니한 경 에는 정 등 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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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에 라 해당 등 에게  하여야 한다. 

제48조( 처 계획  가 등)

① 사업시행 (제6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 시행하는 주거환경개 사업  

같  조 제5항   시행하는 주거환경 사업  사업시행 는 제 한다)는 제46조

에  양신청 간  종료  에는 제46조에  양신청  현황   다  각

호  사항  포함  처 계획  수 하여 시 · 수  가  아야 하 , 처

계획  경·  또는 폐 하고  하는 경 에  같 ,  경  조합  제24조 제3항 

제10호  사항  결하  한 회  개  1개월 전에 제3호  제5호 에 해

당하는 사항  각 조합원에게 문  하여야 한다. 다만,  정하는 경미한 사

항  경하고  하는 에는 시 · 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

 4. 양 상  종전   또는 건 물    사업시행 가  고시가  날  

 한 가격(사업시행 가 전에 제48조 2 제2항에 라 철거  건 물  경 에는 시

· 수에게 허가  날   한 가격)

 <제11293호, 2012. 2.1.>

제1조(시행 ) 

  공포 후 6개월  경과한 날 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제1항, 제4조 3, 제11조 제5

항, 제16조 2 제1항  제3항   제5항, 제21조 제4항, 제24조 제5항  제7항 , 

제30조 3, 제32조 제6항, 제36조 2, 제48조 제2항 제7호 다   제5항, 제48조 2, 제77

조 4, 제77조 5, 제81조 제1항, 제84조 2, 제84조 3,  제9444호 시  주거환경정

비  개정   제10조 제2호  개정규정  공포한 날  시행하고, 제16조 제6항  

개정규정  공포 후 1년  경과한 날  시행한다.

제5조(조합 회  결 등에 한 적 ) 

제24조 제5항  제7항  개정규정    시행 후  집  회에  결하는 

 적 한다.

■  시  주거환경정비  시행 (2008. 10. 29.  제21098호  개정  전  

것)

제2조(노후· 량건 물  ) 

① 「 시  주거환경 정비 」( 하 " " 라 한다) 제2조 제3호 나 에  "  정하



- 42 -

는 건 물" 라 함  다  각호  1에 해당하는 건 물  말한다. 

 1. 「건 」 제49조 제1항  규정에 하여 당해 단체  조 가 정하는 적에 미

달 거나 「  계획  에 한 」 제2조 제7호  규정에 한 시계획시

( 하 " 시계획시 " 라 한다) 등   하여 효  다할 수 없게  에 는 

건 물

 2. 공  매연·  등  하여 해  래할 가 는 역 안에 는 건 물  

특 시· 역시 또는  조 ( 하 "시· 조 "라 한다)가 정하는 건 물

 3. 당해 건 물  공   40년  사 하  하여 보수·보강하는  드는 비  

철거후 새  건 물  건 하는  드는 비 보다 클 것  상 는 건 물

②   제2조 제3호 다 에  "  정하는 건 물" 라 함  다  각호  1에 해당하

는 건 물  말한다.  경  제2호  제3호  건 물에 한 적   시· 조  

 정할 수 다.

 1. 공  후 20년(시· 조 가 그 상  연수  정하는 경 에는 그 연수  한다)  난 

건 물

 2. 「  계획  에 한 」 제19조 제1항 제8호  규정에 한 시 본계획상

 경 에 한 사항에 저 는 건 물

 3. 건 물  수· 수· 수 비 등  노후화 어 수 만 는 그 능  회복할 수 없게  

건 물

제10조(정비계획  수 상 역)

①  제4조 제1항 본문  규정에 하여 시 · 수는  1  건에 해당하는 역에 하

여  제4조 제1항  규정에 한 정비계획  수 할 수 다.

제48조( 양신청  하  아니한  등에 한 청산절차)

사업시행 가  제47조  규정에 하여 등  ㆍ건 물 그  에 하

여 현  청산하는 경  청산 액  사업시행  등 가 협 하여 산정한다.  

경  시 ㆍ 수가 천하는 「 동산가격공시  감정평가에 한 」에 한 감정평가업

 2  상  평가한 액 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액   협 할 수 다. 

[  1] <개정 2006. 6. 7.> 정비계획 수 상 역(제10조 제1항 )

1. 주거환경개 사업  한 정비계획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에 수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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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철거민  50  상 규  정착한 역 거나 가 과 하게 집 어 고 시

 정비가 량하여 주거환경  열악하고 그 개  시 한 역

 . 정비 시  현저  족하여 해 생시 피난  조 활동  곤란한 역

2. 주택 개 사업  한 정비계획  다  각  1에 해당하는 역에 하여 수 한다.  

경   제35조 제2항  규정에 한 순환 주택  건 하  하여 필 한 역  포함할 

수 다.

 가. 정비 시  정비에 라 가  효  다할 수 없게 거나 과  

어 시  환경  현저  량하게  가 는 역

 나. 건 물  노후· 량하여 그 능  다할 수 없거나 건 물  과 하게 집 어 어 그 

역안   합 적  과 가   하  곤란한 역

 다. 제1호 라  또는 에 해당하는 역

5. 무허가건 물  수, 노후· 량건 물  수, 호수 ,  형상 또는 주민  득수  등 

정비계획 수 상 역  건  필 한 경  제1호 내  제4호에 규정   안에  시·

조    정할 수 다.

■ 시  주거환경정비  시행규

제9조(사업시행 가  신청  고시)

② 사업시행 는  제28조 제1항  규정에 하여 가  내  경하거나 정비 사업  

 또는 폐 하고  하는 경 에는  제6호 식  사업(시행· 경· ·폐 ) 가신청

에 제1항 제1호  제5호   그 경·  또는 폐  사   내  하는 

 첨 하여 시 · 수에게 제 (전 문 에 한 제 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■  산 역시 시  주거환경 정비 조 (2005. 9. 21. 산 역시 조  제4025호  개

정  전  것)

제3조(노후· 량건 물) 

②  제2조 제2항 각 호   후단  규정에 하여 경 · 능상 철거가 가피한 건

물  다  각 호  1에 해당하는 건 물  말한다.

 1. 실· 엌·화 실·   한가  상  갖  한 것

 2. 내 상·하수  시  없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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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고정 난 시  갖  했거나 동  가능한 것

 4. ·환 ·채  한 시  극  열악한 것

제4조(정비계획수  상 역) 

 제10조 제1항   1 제5호  규정에 한 정비계획수  상 역  건  다  각 

호  같다.

 2. 주택 개 사업 역  경 에는 다  각  1에 해당하는 역  말한다.

  가. 노후· 량건 물  수가 상 역안  건 물 수  40퍼 트 상  역

  나. 호수 가 50 상  역

  다. 상 역안에 폭 4미  미만  가   30퍼 트 상 거나 주택접

 40퍼 트 하  역

  라. 건  효  다할 수 없는 과 필 , 정형 또는 형 필  수가 40퍼 트 

상  역

  .  제35조 제2항  규정에 한 순환 주택  건 하  하여 필 한 역

  . 제1호  내  아 에 해당하는 역

■ 연2 역 주택 개 정비사업조합 정

제21조( 회  결 )

① 회는 ,  정 에  특  정한 경  제 하고는 조합원 과 수  개 하고, 

조합원  과 수 찬  결한다. 

② 조합원  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 하여 결  행사할 수 

다. 행사하는 경 에는 제1항  규정에 한  본다. 

③ 조합원  제2항  규정에 하여   하는 에는 안건내 에 한 사  

시하여 회 전  조합에 착  하여야 한다. 

④ 조합원  제2항  규정에 하여   하고  하는 경 에는 감 또는 조합

에 등  사 감  계  하여 조합에 제 하여야 한다.  끝.


